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7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나. 제안이유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공동세탁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사무명칭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나)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최초위탁 : 2021. 7. 14. ～ 2024. 12. 31.(3년 6개월)

    (다) 위탁사무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전반

    (라) 위탁시설 개요  

     (1) 위    치 : 구미시 산호대로 185(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 지하 1층)

     (2) 사 업 비 : 316백만원(시비)

     (3) 규    모 : 건축연면적 1,293㎡(지하 1층, 지상 3층)

     (4) 주요시설 : 세탁기 3대(50kg 2대, 20kg 1대), 건조기 3대(80kg), 

                   상의 프레스기 1대, 스팀다리미 1대, 기타 세탁용품 등

     (5) 운영인력 : 6명(팀장 1, 회계 1, 배송 2, 세탁 2)

     (6) 이 용 료 : 하복 1벌당 500원 / 동복 1벌당 1,000원

     

구  분 가  격 비 고
하절기(4~9월) 1벌당   500원

기본수선 무료동절기(10~3월) 1벌당 1,000원
동복 점퍼 및 고급소재 1개당 1,000원심층오염 제거

    (마) 추진실적

     (1) (2021년) 세탁량 :  4,907벌 (9,815장), 수입금 :  3,660천원

     (2) (2022년) 세탁량 : 27,529벌(55,058장), 수입금 : 20,619천원

     (3) (2023년) 세탁량 : 38,699벌(77,398장), 수입금 : 28,598천원



    (바) 소요예산 : 316,000천원 ※ 2025년 추계액 기준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 평가내용 :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

     (3) 평가방법 :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등 심사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기 동

 ❍ 본 동의안은

    ∙ 구미시 산호대로 185(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21년 4,907벌, ’22년 27,529벌, ’23년 38,699벌의 작업복을 세탁

하였고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성과평가)에 

의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성과평가 기한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성과평가) 및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간위탁제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나 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 또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 추진 시 관련 조례를 

충분히 인지 후 준수하기 바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